
 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

 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

 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 

  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  

보고서 

코드 

회사 

코드 
펀드명1(운용펀드) 펀드명2(투자자펀드) 

펀드코드 

(운용펀드) 

펀드코드 

(투자자펀드) 
발생일자 

비율산정 

대상구분 

오류 

내역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A1) KR5210656538 KR5210656553 20190405 산정대상 

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A-u) KR5210656538 KR5210285247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1) KR5210656538 KR5210940403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A-u2) KR5210656538 KR5210A30635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v) KR5210656538 KR5210AM3972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차이나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A1) KR5210656538 KR5210A13490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차이나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-e) KR5210656538 KR5210A13508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차이나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S) KR5210656538 KR5210AR0593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재형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 KR5210656538 KR5210AG2253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e) KR5210656538 KR5210AM3964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S) KR5210656538 KR5210A37010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A-e) KR5210656538 KR5210AM3956 20190405 산정대상  



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2) KR5210656538 KR5210996215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3) KR5210656538 KR5210996223 20190405 산정대상  

GSMA A01018 신한BNPP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신한BNPP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5) KR5210656538 KR5210996249 20190405 산정대상  

 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없음 

 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없음 

 

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 : 해당없음 

 

(6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 

 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

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보고서

코드 

회사코

드 

 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  소규모 펀드수 

소규모펀드

비율 

(=J/E) 

제출기준일 전체 

(A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1

호펀드(B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2

호펀드(C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3

호펀드(D) 

차감 계 

(E=A-B-C-D) 

전체(F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1

호펀드(G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2

호 펀드(H) 

모범규준제 4

조제 3 항제 3

호펀드(I) 

차감 계 

(J=F-G-H-I) 

GSMC A01018 91 0 0 3 88 4 0 0 1 3 3.41 20190430 


